
비케이자산관리대부㈜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채권의 권리를 2025년 08월 13일자로 현대카드㈜에

재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 채권양도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, 이자, 비용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

현대카드㈜에게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아울러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금융위원회 고시 「신용정보업 감독 규정」에

따라 비케이자산관리대부㈜는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현대카드㈜에게 이전·제공할 예정이며, 현대카드㈜는

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관리·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또한,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

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케이자산관리대부㈜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(단, 동법 제35조 제1항 제1호~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.)

채무조정 요청의 절차·방법은 비케이자산관리대부㈜(www.bkasset.co.kr)의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본 통지서

도달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아래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■ 양도예정채권 명세
(자산확정일 기준일 : 2024.03.31)

No 성명 양수회사 원채권사 생년 성별 최초대출원금 원금잔액 기타비용
소멸시효

완성여부

장래이자

면제여부

1 김*정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80 여 1,054,391 1,054,391 - N N

(자산확정일 기준일 : 2025.04.30)

No 성명 양수회사 원채권사 생년 성별 최초대출원금 원금잔액 기타비용
소멸시효

완성여부

장래이자

면제여부
1 지*숙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64 여 1,613,130 1,613,130 60,750 N Y

2 박*래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79 남 7,140,623 7,140,623 - N Y

3 김*현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75 남 1,002,375 1,002,375 - N Y

4 이*현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78 남 1,203,440 1,203,440 7,816 N Y

5 이*범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86 남 1,797,330 1,759,110 194,540 N Y

6 이*은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7 여 3,155,372 3,145,511 - N Y

7 박*희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0 여 1,002,892 999,204 53,040 N Y

8 곽*철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5 남 999,796 980,738 - N Y

9 윤*아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89 여 740,375 740,375 - N Y

10 권*민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8 남 1,297,273 1,297,273 71,480 N Y

11 차*현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82 남 995,710 995,710 7,816 N Y

12 김*영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71 여 2,497,195 2,478,256 106,466 N Y

13 천*복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75 남 1,727,231 1,710,728 9,816 N Y

14 이*원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82 남 800,741 800,741 101,178 N Y

15 박*솔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89 여 2,999,500 2,999,500 57,259 N Y

16 이*정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82 여 2,211,554 2,187,302 112,480 N Y

17 김*훈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6 남 983,300 979,759 44,869 N Y

18 김*인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3 남 982,009 955,822 - N Y

19 박*준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87 남 1,708,149 1,610,537 - N Y

20 김*정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6 여 2,144,880 2,044,898 83,766 N Y

21 이*양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79 남 1,412,438 1,412,438 - N Y

22 김*화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69 남 6,761,145 6,610,645 - N Y

23 문*민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83 남 - 124,534 - N Y

24 손*희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3 여 990,400 990,400 7,810 N 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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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 김*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6 남 5,942,388 4,419,564 148,859 N N

26 홍*표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5 남 - 901,780 - N Y

27 이*민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2000 여 790,440 790,440 - N N

28 이*일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67 남 - 2,287,767 - N Y

29 주*숙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75 여 - 1,017,469 - N Y

30 양*준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86 여 1,301,852 1,151,768 7,816 N Y

31 김*아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3 여 299,600 297,935 - N N

32 김*주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87 여 - 6,228,890 - N Y

33 김*욱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82 남 - 3,131,970 - N Y

34 최*호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7 남 - 1,496,735 - N Y

35 고*욱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81 남 - 2,384,285 - N Y

36 이*경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81 여 - 1,140,830 - N Y

37 김*영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84 여 1,002,459 1,002,459 64,825 N N

38 나*진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5 여 - 350,432 - N Y

39 이*나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7 여 - 920,580 - N Y

40 이*호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3 남 6,997,621 6,997,621 4,893 N Y

41 정*나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5 여 - 996,173 - N Y

42 최*경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71 여 - 1,307,360 - N Y

43 김*배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75 남 - 1,046,593 - N Y

44 진*욱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85 남 - 995,522 - N Y

45 김*복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59 남 962,759 962,759 20,000 N N

46 장*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6 여 - 2,837,511 - N Y

47 이*연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7 남 - 1,901,671 - N Y

48 김*연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88 남 - 1,717,879 - N Y

49 김*미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73 여 - 854,223 - N Y

50 고*환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86 남 - 1,671,843 - N Y

51 안*영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87 여 987,926 987,926 - N Y

52 박*희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88 여 - 1,804,844 - N Y

53 신*리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6 여 4,506,016 4,425,512 106,113 N Y

54 홍*광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2 남 - 1,311,900 - N Y

55 유*정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5 남 - 2,714,013 - N Y

56 최*석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84 남 - 4,415,283 - N Y

57 신*섭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85 남 - 857,584 - N Y

58 김*식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81 남 2,227,344 2,062,543 32,419 N N

59 이*진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78 남 - 2,037,180 - N Y

60 원*애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64 여 - 1,103,496 - N Y

61 엄*성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84 남 - 885,170 - N Y

62 황*영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6 여 - 2,615,973 - N Y

63 김*리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3 여 - 1,457,821 - N Y

64 우*연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63 여 - 2,857,666 - N Y

65 정*창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80 남 641,030 641,030 - N Y

66 장*정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0 여 999,580 999,580 - N N

67 원*주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79 여 694,957 680,267 10,000 N Y

68 김*경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74 여 - 848,177 - N Y

69 조*비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2 여 1,100,732 1,082,560 - N N

70 손*주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4 여 3,218,700 3,218,700 - N N

71 홍*만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66 남 - 1,186,910 - N Y

72 박*호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88 남 3,020,720 2,969,394 87,253 N N

73 박*영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82 여 1,997,605 1,851,907 - N Y

74 김*광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7 남 - 937,382 - N Y

75 조*민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2 남 303,516 303,516 - N N

76 박*희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82 여 - 437,853 - N Y

77 김*우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72 여 - 903,004 - N Y

78 박*순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66 남 - 4,074,150 - N Y

79 윤*준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6 남 5,000,000 5,000,000 - N N

80 윤*준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6 남 1,136,201 1,136,201 - N N

81 이*기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4 남 - 83,200 - N Y

82 이*기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4 남 10,000,000 9,366,358 - N Y

83 이*남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64 남 - 1,008,460 - N Y

84 이*남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64 남 15,000,000 15,000,000 - N Y

85 강*희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72 여 316,783 314,195 7,810 N Y

86 강*희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72 여 1,644,612 1,632,034 - N Y



87 이*경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74 여 1,285,094 1,276,648 - N N

88 이*경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74 여 9,047,437 8,996,079 - N N

89 강*빈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81 여 15,000,000 9,738,683 - N Y

90 강*빈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81 여 - 4,459,887 - N Y

91 이*욱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76 남 880,055 760,607 13,038 N N

92 이*욱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76 남 13,107,701 11,365,193 - N N

93 정*경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64 여 120,800 115,160 - N N

94 정*경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64 여 513,059 489,115 - N N

95 백*영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1 여 3,096,536 1,910,561 156,332 N N

96 백*영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91 여 3,695,418 2,348,128 - N N

97 유*진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85 남 7,000,000 4,945,723 - N Y

98 유*진 현대카드㈜ 현대카드㈜ 1985 남 - 825,412 - N Y

- 이자, 법적절차비용 등 채권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- 우편물 일괄발송에 따라 회생채무자, 파산채무자 및 면책자에게도 본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으나, 본 통지서는 이미 내려진

회생, 파산 및 면책 관련 결정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.

-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,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

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.



■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· 채무조정 요청권

- (개요)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

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
- (신청방법)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,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

당사 지점 또는 당사 콜센터(☎02-6092-0001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참고 : 채무조정 절차>

※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

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·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

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
-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· 법원의 개인회생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

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· 법원의 개인파산 · 면책

-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

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(채무자) (금융회사) (채무자) (금융회사) (채무자)

금융회사에 ▶ 채무조정 ▶ 금융회사가 ▶ 채무자가 동의한 ▶ 조정서에

채무조정을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한 채무조정 채무조정 내용에 날인하면

요청합니다. 통지합니다. 내용에 대해 동의 대해 조정서를 채무조정 합의가

(구비서류 제출) (10영업일 이내) 여부를 결정합니다. 작성합니다. 성립됩니다.

(10영업일 이내)

① 요청
② 심사 및

결과통지
③ 동의

④ 채무조정서

작성
⑤ 합의


